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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

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0만원, 부부가구 208만원)이하에 해당하는자

구 분 기초 부가

기초

(일반재가)

18~64세 334,810원 9만원

65세 이상 - 424,810원

기초

(보장시설수급자)

18~64세 334,810원 -

65세 이상 -
일반 : X

특례 : 8만원

차상위

18~64세 334,810원 8만원

65세 이상 -
일반 : 8만 원

특례 : 15만 원

차상위 초과
18~64세 334,810원 3만 원

65세 이상 - 5만 원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의 

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외의 자(등급제 폐지 

이전 3급~6급)

⇢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: 1인당 월 6만원

⇢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               : 1인당 월 3만원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 032-560-4313) 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인연금1.

장애수당2.

01 생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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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
* 다만 만18세~만20세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재학중인 자는 포함

* 중증 : 장애인연금 대상자   

 경증 : 장애수당 대상자

구 분
중증장애아동수당

(종전1급,2급,3급 중복)

경증장애아동수당

(종전3~6급)

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

주거급여·교육급여수급자, 

차상위계층
월 17만 원 월 11만 원

보장시설수급자

(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)
월 9만 원 월 3만 원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   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(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, 

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)지난해 출산하였으나 출산

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금년도 예산범위에서 지원

출산(유산, 사산포함)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

*인천시 I-mom 출산축하금 지원중복가능 (2018년 1월1일 출생아부터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아동수당3.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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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

⇢ 중증장애 입양아동 : 월 627,000원

⇢ 경증장애 입양아동 : 월 551,000원

     * 의료비 : 1인 260만원 범위 내

아동행복과 아동보호팀 신청

⇢ 아동행복과 아동보호팀(☎032-560-6845)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인천시 거주 만 16세이상~만 39세이하 ‘장애인복지법’상 등록 지적 또는 

자폐성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청년발달장애인 “행복씨앗통장”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

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

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을 적립지원(시50%, 구50%)

       

매년 3~4월 모집,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)  ▪

⇢ 인천시 장애인복지과(☎032-440-296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5.

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[행복씨앗통장]6.

01 생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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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

장애인으로 등록된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미취학영유아

      

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

⇢ 가정보육과 보육행정팀(☎032-560-5722)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

⇢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~5세 아동

     *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

⇢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이하 아동 

⇢ 부모보육료 : 559,000원(월)

⇢ 연장보육료 : 3,000원(시간당)

    ※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

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⇢ 가정보육과 보육행정팀(☎032-560-5725)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아동 양육수당1.

장애아보육료 지원2.

02 보육·교육

대상 24~35개월 36~86개월 미만

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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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 「장애인복지법」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·주거를 

같이하는 가정

⇢ ‌�아동 1인당 최대 연 960시간(월140시간) 범위 내 지원

⇢ ‌�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(장애아동 보호 및 	

휴식지원)

⇢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무료

   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이용료의 40% 본인부담금

     *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서비스 중복 불가 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2)

⇢ (사)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(☎032-818-2096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3.

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의 만5세~18세 이하 장애아동

장애아동의 기본학습과 관련된 홈티칭 방식의 학습 지원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내용 : 사전·사후검사, 인지학습, 일상생활 훈련, 학부모 상담

- 서비스 가격 : 월 18만원 (등급별 본인부담금 18,000원/36,000원) 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(☎032-560-4295) 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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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따른 여성장애인

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

- 기초학습, 인문, 사회 및 체험, 보건 및 가족 등 

제공기관에 신청

⇢ 부평장애인종합 복지관(☎070-4673-3018)

⇢ (사)다사랑복지회 계양다사랑요양센터(☎032-554-8274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여성장애인 교육 지원5.

02 보육·교육



03
의료 및 재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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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

지원내용 상세내용

자동차분 건강보험료 

전액 면제
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
산출 보험료 경감

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

재산이 1억 3,500만원 이하인 경우

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상이자는 1·2등급) : 30% 경감

  - ‌�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상이자는 3~5등급) : 

20% 경감

장기요양 보험료 경감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

30% 감면

저소득 장애인 세대 건강·

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
서구 거주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

험료 부과금액이 월 22,340원 미만인 장애인세대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

⇢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(☎1577-1000)▪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  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1.

03 의료 및 재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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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

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

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(비급여 제외)

-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

- ‌�2차, 3차 의료기관 진료 :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

15%(차상위 14%, 암환자 5%, 입원 10% 등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

식대 20%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

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, 장애인등록증 제시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  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의료비 지원2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의무/서비스/직권 

재판정 대상 장애인

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
- 지적장애·정신 및 자폐성 장애 : 4만원

- 기타 일반장애 : 1만 5천원

   ※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3.



|18| 

⇢ ‌�신규 장애인등록,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

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

차상위계층인 자 

⇢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

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3)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만 18세 

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)

⇢ 매월 17만원~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(소득별 차등 지원) 

⇢ 본인부담금 : 면제~8만원 

⇢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2)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검사비 지원4.

발달재활 서비스5.

03 의료 및 재활지원



2024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|19| 

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(한쪽부모 및 

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뇌병변·자폐성 등록장애인)

⇢ 매월 16만원~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(소득별 차등지원) 

⇢ 본인부담금 : 면제~6만원 

⇢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·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어지도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2)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언어발달 지원6.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적합자 및 기 

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 (수술 후 3년 이내)

⇢ 수술비 : 7,000천원 범위 내  

⇢ 재활치료비  

     - 1년 차(수술 후~12개월)            : 3,000천원 범위 내 

     - 2년 차(수술 후 13개월~24개월) : 2,500천원 범위 내 

     - 3년 차(수술 후 25개월~36개월) : 2,000천원 범위 내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) 
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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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지적·

자폐성·언어 장애인

4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

구분 지원내용

시각 장애인

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영상확대 
비디오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
및 재생장치, 특수키보드(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, 
특수출력 소프트웨어(화면읽기 소프트웨어)

심장 장애인 욕창예방 방석, 욕창예방 매트리스

청각 장애인
신호장치(시각신호표시기)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
표준네트워크 전화기(영상전화기)

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

지체 · 뇌병변 장애인

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음식 및 음료 섭
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(칼-포크) 젓가락 및 빨대, 머그
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보호대, 
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독립형 
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제어장치, 안전손잡이, 
장애인용 유모차, 피더시트,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, 
장애인용 카시트 

지체 · 뇌병변 · 심장 · 

호흡 장애인

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장애인용 의복, 휠체어 
액세서리, 전동침대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, 독서용 
탁자, 책상 및 독서대

지적 · 뇌병변 · 자폐성 · 

청각 · 언어 장애인
대화용 장치

지체·뇌병변·지적·

자폐성 장애인
기억지원 보조기기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)  ▪

⇢ 장애인보조기기센터(☎032-540-8989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8.

03 의료 및 재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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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4세 이하의 장애아동·청소년(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

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) 

⇢ 선정기준(소득기준 없음) 

   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 

    ② ‌�척수장애,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

발급 받을 수 있는 자

⇢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,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

⇢ 서비스 가격 : 월12만원(등급별 본인부담금 12,000원, 24,000원, 36,000원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(☎032-560-4295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9.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근골격계, 신결계, 

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및 지체·뇌병변 등록장애인

⇢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

⇢ 서비스가격 

    : 월164,000원 (본인부담금 16,400원/32,800원/49,200원/65,600원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(☎032-560-4295)
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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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이며, 만 13세 이상의 등록장애인

⇢ ‌�사전,사후검사 및 분기별 기초검사, 운동처방서비스 실시, 맞춤운동서비스 

제공 

⇢ 서비스 가격 : 월 19만원 (등급별 본인부담금 20,000원, 40,000원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(☎032-560-4295)

등록장애인

⇢ 장애의 진단 및 치료

⇢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

⇢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

    * ‌�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,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

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를 제시

⇢ 경인의료재활센터(☎032-899-4361)  

 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11.

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12.

03 의료 및 재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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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(의료급여) 적용13.

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

⇢ 건강보험대상자：‌�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  

공단에서 부담

⇢ 의료급여수급권 : ‌�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

기금에서 부담

<적용대상 보조기기 및 기준액>

 

‌�대  상

내 용

분  류 기준액(원) 내구연한 (년)

●  지체·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,000 2

●  목발 15,000 2

●  수동휠체어 480,000 5

●  의지·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

●  시각장애용 

   - 저시력보조안경

   - 돋보기

   - 망원경 

   - 콘택트렌즈

   - 의안 

100,000

100,000

100,000

80,000

620,000

3

4

4

3

5

●  흰지팡이 25,000  0.5

●  보청기 1,310,000 5

●  개인용음성증폭기 500,000 5

●  전동휠체어
2,360,000(가군)

3,800,000(나군)
6

●  의료용스쿠터 1,920,000 6

●  자세보조용구-앉기형 유형별로 상이 3

●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,000 2

●  소모품(전지) 190,000  1.5

건강보험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의료급여 수급권자 :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(☎032-560-5872)

방 법

문 의





04
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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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 ~ 64세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

⇢ 월 한도액  

	 - 기본급여 : 월 60시간~480시간  

	 - 특별지원급여 : ‌�출산가구, 자립준비, 보조자일시부재에 따라 20 ~ 7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

특별지원급여 제공 

⇢ 본인부담금(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4~10%)  

	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면제   

	 - 차상위계층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: 2만원

	 - 차상위 초과 : 소득수준에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

⇢ 지원급여의 종류

	 - 활동보조 (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)

	 - 방문목욕

	 - 방문간호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6)  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 중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자

⇢ 후견심판청구비 지원(1인당 연간 최대50만원) 

⇢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(월20만원)(*친족 후견의 경우 활동비 미지원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(☎032-715-4378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활동 지원1.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2.

04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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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장애인)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

상담(개별/단체) 서비스 지원

-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(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- 본인부담금 4천원~4만원

- 월 3~4회, 회당 50분~100분, 12개월간 제공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6)     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3.

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4.

만 6세~ 18세 미만의 지적·자폐성 발달 장애학생 

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 선택후 월-토까지 소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

활동 참여 가능 

- 2~4명 그룹으로 활동

- 월 66시간

- 본인부담금 없음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6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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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·자폐성 성인 발달장애인

주간활동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선택 후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  

수급자격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되며, 확장형  선택시 활동지원급여 차감됨 

- 1~3명 그룹으로 활동

- 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

- 본인부담금 없음

- 인천형 추가지원 월44시간 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6) 

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 및 그 가족

힐링캠프(가족캠프, 인식개선캠프, 동료상담캠프), 테마여행(역사, 문화 기관

방문 등) 지원

- 1인당 최대지원 금액 : 240,000원

- 돌보미 및 캠프(여행도우미) (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)

매년 사업 선정된 수행기관에 신청

⇢ 시청 장애인복지과(☎032-440-296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5.

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6.

04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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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·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(국가유공자, 보훈

대상자) 눈·귀 상이등급자

- 소득, 장애정도,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

시·청각 장애인용 TV 보급

본인부담금 5만원(저소득층은 무료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시청자미디어재단(☎02-6900-8322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시·청각 장애인용 TV 보급7.

장애인 콜택시8.
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(장애등급제 폐지 이후)  

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인천거주 및 진단서제출)

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‘적격판정’을 받은 장애인

※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직접문의 바람(1577-0320)

‌�24시간 운영, 운행지역은 인천 전역 및 인접지역(서울 강서구, 김포시, 부천시, 

시흥시) 

※ 이용시간표 참고 https://www.intis.or.kr/?mcode=guide01  

	 - 당일접수

        바로콜(즉시), 예약접수 X

	 - 전일접수 

        예약접수(대표전화를 통한 이용전일 예약접수 가능)

⇢ 인천교통공사 교통복지팀(☎032-437-0495)

⇢ 전화접수 대표전화(☎1577-0320)   ▪

⇢ 인터넷접수(www.inti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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⇢ ‌�장애인,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*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

인이 주로  사용하는 자동차 1대 

     * ‌�민법상 가족의 범위(배우자 /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/ 직계혈족의 배우자 / 배우자의 

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)

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
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

표지* 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

 *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
 - 위·변조 및 부당사용시 과태료 부과 (200만원)

 -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(10만원)

 -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(50만원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, 560-3065)▪

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
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

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

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

장애인에게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) 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9.

04 서비스

공동주택 장애인 특별분양 알선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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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

-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
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

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

- 무료 법률 상담

- 무료 민사·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)

-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)  

   ※ ‌�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

소송비용은 본인 부담

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

⇢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www.klac.or.kr)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11.



|32| 

인천 서구 장애인(소득 무관) 및 장애인복지시설

월 2회 무료 보급(1인 1가구 보급원칙)

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배송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9) 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04 서비스

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무료보급12.

문 의 : 장애인생활신문사(☎032-433-4201)

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, 발달장애인을 위한 카드뉴스, 시각장애인을 
위한 소리로 보는 뉴스 등 제공

미디어생활 앱 안내
(장애인 재활정보신문 앱)

앱 다운로드 방법

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

플레이스토어 
또는 

앱스토어 클릭  
미디어생활 

검색

미디어생활 
앱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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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

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(스쿠터)수리지원, 연간 30만원/인 범위 내 지원 

⇢ 수리협력업체 

     - 아이엘티(☎ 032-568-3323) 

     - 원강메디텍(☎ 032-461-7138) 

     - 두리하나(☎ 010-2539-6152) 

     - 정다운복지용구사업소(☎032-425-0530)

     - 이레케어(☎ 010-3709-2959)

⇢ 인천장애인보조기구 A/S센터(☎032-885-1464)

‌�대  상

내 용

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A/S센터 지원13.

상담 및 
문 의





05
일자리 및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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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장애인

⇢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

     -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

     -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

     -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

     -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

⇢ 의무고용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*  

     * 고용률 : 정부, 공공기관:3.8%, 민간기업:3.1%  

     - ‌�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(상시 100인 이상 

사업체) 

     -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

⇢ 고용노동부(한국장애인 고용공단)(☎1588-1519)

등록장애인

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

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(☎032-560-3062) 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고용서비스1.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2.

05 일자리 및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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⇢ 1유형 :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

⇢ 2유형 : 중위소득 60%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

    ※ 단, 만 69세 초과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

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

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

▪
1단계 2단계 3단계

- 장애인 전문 상담

- 장애인 직업평가

- 장애인 집단상담 

   프로그램

- 직업훈련

- 중증장애인지원고용

- 국민내일 배움카드  

  훈련연계 등

- 집중 취업 알선

- 사후관리

⇢ 한국장애인 고용공단(☎1588-1519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3.

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(훈련수당)4.

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

- ‌�훈련수당지급 대상 : 정규훈련(융복합훈련, 특화훈련) 또는 1개월 이상의 

맞춤훈련 과정 훈련생

직업능력개발원(6개소), 맞춤훈련센터(4개소), 발달장애인 훈련센터(19개소)

⇢ 한국장애인 고용공단(☎1588-1519)

⇢ 직업능력개발원(☎031-910-08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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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4) 

‌�대  상

내 용

문 의

장애인 일자리 지원5.

05 일자리 및 융자지원

구분 내  용 근로시간 급여 비고

장애인

복지일자리

공공기관, 복지관 등에 배치

(주차단속, 환경도우미, 

보육도우미 등)

월 56시간 
월 보수

552천원

(매년

11월말

~12월초

서구청

홈페이지

공고)

일반형

(전일제)

일자리

자치단체, 행정기관 등 

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, 

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

주5일 

40시간

월 보수

2,060천원

일반형

(시간제)

일자리

자치단체, 행정기관 등 

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, 

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

주 20시간
월 보수

1,030천원

시각장애인

안마사파견

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

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에 배치

되어 안마서비스 제공

주5일 

25시간

월 보수

1,291천원 (매년

12월초

위탁사업

수행기관

을 통해

모집)

발달장애인

요양보호사

보조

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

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

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

수행하는 업무를 보조

주5일 

25시간

월 보수

1,291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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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

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대 및 제공을 위한 취업 지원전담

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  맞춤형 일자리 정보 및 직업상담, 취업연계, 사후

관리 등 원스톱 취업 포털 서비스를 제공

서구청 제2청사 2층 노인장애인과

찾아가는 취업상담실(19데이) : ‌�권역별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 

다중집합장소

  

⇢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(☎032-560-4317)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4)

‌�대  상

내 용

문 의

장 소

          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6.

취업연계

취업개발

취업지원

사후관리

● 구인·구직 상담 및 등록

● 구인업체 연계

●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

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

  (19데이-매월19일운영)

● 본인 요청시 직업상담사와 동행면접

● 취업후 정기적으로 고용 유지, 만족도 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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⇢ 성년(만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 

     -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

     -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

⇢ 대여목적 : ‌�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, 

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

    ※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

⇢ 대여한도 

     -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내

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,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원 이내)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요건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

     - 보 증 대 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내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요건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

     - 담 보 대 출 : 5,000만원 이하 

⇢ 대여이자 

     -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: 최고 3% 

     -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: 최고 2% 

⇢ 상환방법 : ‌�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  

    ※ ‌�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립

대여상품을 이용 (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,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)

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

  ▪

⇢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32-560-4312) 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문 의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7.

05 일자리 및 융자지원



06
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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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

같이 하는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·형제·자매 중 1인과 

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
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(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 한도)

※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

자동차 판매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상담

⇢ 국세 상담 센터(☎126) 

장애정도가 심한(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)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

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, 다음 중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

경우

1. 장애인의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

2.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
3.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·형제자매

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･ 자동차세 감면

- 배기량 2,000cc 이하거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

-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

-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
-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
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신청

⇢ 세무2과 자동차세팀(☎032-560-4230) 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.

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2.

06 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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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

※도지역에 해당

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

시·군·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차량 등록 시 공채(지역개발채권) 매입 면제3.

소득세 공제4.

장애인 의료비 공제5.

등록장애인

⇢ ‌�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

미적용(소득세법 제50조)

⇢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(소득세법 제51조)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⇢ 국세 상담 센터(☎126)

 등록장애인

당해연도 의료비 :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% 공제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⇢ 국세 상담 센터(☎1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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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장애인

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

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% 공제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⇢ 국세 상담 센터(☎126)

등록장애인

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

- 연 100만원 한도, 15% 공제율 적용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⇢ 국세 상담 센터(☎126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6.

장애인 보험료 공제7.

06 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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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장애인

- ‌�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, 항시 

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

⇢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｢

⇢ ‌�「상속세 과세가액」｣ 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

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의 

연수(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곱한 금액을 공제

    ※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-(1천만원×기대여명의 연수)
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

국세 상담 센터(☎126)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문 의

상속세 상속 공제8.

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9.

등록장애인
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【장애인의 범위】에 해당하는자

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

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

※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

- ‌�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. 다만,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

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

-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

- ‌�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

확인된 경우

-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

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

국세 상담 센터(☎1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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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장애인

장애인 보조기기(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 등)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

0%로 적용

별도 신청 없이 지원

국세 상담 센터(☎126)

등록장애인

⇢ ‌�특허 출원 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

⇢ ‌�특허·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

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

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

‌�대  상

‌�대  상

내 용

내 용

방 법

방 법

문 의

06 세제혜택

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.

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12.

등록장애인

⇢ ‌�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

대하여 관세 면제

⇢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･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

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
‌�대  상

내 용

방 법

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11.



07
공공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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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공공요금 감면

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

방송요금

● ‌�시각·청각 

   장애인이 

   있는 가정

● TV수신료 전액 면제

  ※ 시·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

      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

주소지 관할 한전지사, 

KBS수신료콜센터

(1588-1801), 

인터넷

www.oklife.go.kr

통신요금

● ‌�등록장애인 

● ‌�장애인 

   복지시설, 

   장애인 

   복지단체, 

   특수학교,  

   아동 복지시설

<유선통신>

● 시내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

● 시외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(월 3만원 한도)

● 인터넷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

    *‌�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：월 1만원 사용 한도 

      이내에서 30% 감면

● 114 안내요금 면제(자동연결은 요금부과)

●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% 감면

    * ‌�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(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

      FAX용 1회선 추가 제공), 시·내전화, 인터넷전화 

      중복 감면 없음

해당

통신회사

<이동통신>

● 가입비 면제

●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함) 35% 할인 

    *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, 

      월 최대감면액은 10,500원

    * 단,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(MVNO, 알뜰폰) 

     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

교통비 등록장애인

<철도요금 감면>

●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
    -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
● 경증장애인

    - ‌�KTX, 새마을 호 : 30% 할인(토 · 일, 공휴일을 제외한 

주중에 한하여)

    -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
●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 : 100%

장애인 등록증 

(복지카드) 제시

코레일

(☎ 1544-7788)

<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>

●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% 할인

   ※ ‌�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

할 수 있음

장애인 등록증

(복지카드) 제시

한국해운조합

(☎ 02-6096-20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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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내역 지원내용

교통비

<항공요금 할인>

    ※ ‌�항공요금 할인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근거하지 아니하고,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

하는 제도임

대한항공(문의처 : 1588-2001)

아시아나 항공(문의처 : 1588-8000)

에어부산(문의처 : 1666-3060)

조건 할인율 증빙서류

▶ 1~4급 장애인

▶‣1~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

▶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 및 동반 보호자 1명

50%
구청장 발행 

장애인등록증 및 

복지카드
▶ 5~6급 장애인

▶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
30%

대상 조건
정상운임

할인율
증빙서류 비고

▶ 장애인
    (성인/소아/유아)

중증(혹은1~3급) 복지카드 소지자 50%

구청장 발행 

복지카드

공항

이용료 50% 

할인

경증(혹은 4~6급) 복지카드 소지자 30%

▶ 장애인동반자
증증(혹은 1~3급) 

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
50%

구분
할인율

(공시운임대비)
적용조건 증빙서류

▶ 장애인

30%
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(중증, 기존1~3급)

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

구청장 발행 

복지카드

10%
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   (경증, 기존4~6급)

▶ 소아장애인

50% 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(중증, 기존1~3급)

30%

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, 기존4~6급)

⁃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

   (단,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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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내역 지원내용

교통비

진에어(문의처 : 1600-6200)

제주항공(문의처 : 1599-1500)

티웨이항공(문의처 : 1688-8686)

적용조건 증빙서류
운임

할인율

▶ 1~4급 장애인

▶ 1~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의 

    동반보호자 1인

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

* 장애정도/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및 

복지카드 모두 가능

40%

적용대상
운임할인율 공항세

할인율
증빙서류

주말/성수기 비수기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(중증, 기존1~3급)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(중증, 기존1~3급)의 동반 보호자 1명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

   (중증, 1~3급)

50% 50% 50%

구청장 발행 

복지카드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   (경증, 기존4~6급)
5% 20% 50%

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

▶ 1~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의 

   동반보호자 1인

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
 *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

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

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

40%

50%
▶ 1~4급 장애인 본인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본인

▶ 5~6급 장애인 본인

▶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

   (경증) 본인 

할인

없음

※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,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

※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’19.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

    발급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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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

자가용 

자동차 

관   련

장애인 

또는 장애인과 

주민등록표상 

같이 기재되어 

있는 보호자

(배우자, 

직계존비속,   

직계 비속의 

배우자, 형제,  

자매)의 명의로 

등록한 차량 중 

1대(장애인자동

차표지 부착)

<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>

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50%

 -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30% 감면

   *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

     장애인차량표지(부착) 확인 후

    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

   * 장소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

     ※일반검사소가 아님

<고속도로 통행료 감면>

●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
    - ‌�일반차로 :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

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

    - ‌�하이패스 차로 :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 연

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(하

이패스 차로)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

      ※ ‌‌�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

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

       * ‌�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

통합한 ʻ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

             개시(’14.12月부터)

교통안전공단 문의

(☎ 1577-0990)

www.ts2020.kr

● ‌�장애인통합 복지카드

    발급 신청:

 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● 감면단말기 

    지문정보 입력:

    행정복지센터,

    한국도로공사

    지역본부

인천시 

등록장애인으로 

장애인통합복지

카드(통행료 

할인카드) 

소지자이면서, 

장애인자동차

표지가 

발급·부착된 차량

※ ‌�한국도로공사 

감면단말기 

     지원사업 

     수혜대상 제외

▪<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>

 ● 지원내역

     -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전액시비로 

       무상지원 (택배비는 본인부담)

 ● 지원절차

     - 영업소 등에서 단말기 신청

     - 단말기 제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단말기 배송

     -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

        방문하여 지문등록

        ※ 예산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

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노인장애인과

장애인복지팀

(☎ 032-560-4313)

● 장애인 자가

    운전 차량

● 장애인이

    승차한 차량

▪<공영주차장 요금 감면>

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

    ※ 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

         별로 상이

장애인등록증

(복지카드)

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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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공공 

요금

장애의 

정도가 심한

장애인

<전기요금 정액 감액>

 - 여름철(6~8월) : 월 20,000원 한도

 - 기타계절 : 월16,000원 한도

한국전력(☎ 123)

www.kepco.co.kr

<도시가스요금 감면>

-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 

  ※구비서류：장애인복지카드 사본, 

     실거주 확인서(주민등록등본등)

지역별 도시가스

지사·지점에 신청

한국도시가스협회

(☎ 02-554-7721)

www.citygas.or.kr

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

● ‌�고궁, 능원, 국·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·공립공원 입장

요금 무료

● ‌�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 이용

요금 50% 감면

장애인 등록증

(복지카드) 제시

과태료

장애의 

정도가 심한

장애인

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% 감면
사이버경찰청

(☎ 182)

기타 등록장애인

차량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

시군구청 차량등록 

부서에 신청

(자동차판매사 영업

사원에게 문의)

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
코레일

(☎ 1544-77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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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분야

1
서구장애인 

종합복지관

인천 서구 드림로 284-8

(백석동)  
032-569-1247 활동보조

2
서구지역

자활센터

인천 서구 길주로 63번길 25, 3층 

(석남동)
032-584-4117 활동보조

3
서구장애인

자립생활센터

 인천 서구 승학로 515, 408호

(검암동, 대림프라자)
032-563-8664 활동보조

4
인천시각장애인

복지연합회서구지부

인천 서구 심곡로 751 2층 

(심곡동, 인정빌딩)
032-569-5031 활동보조

5
큰솔장애인

자립생활센터

인천 서구 심곡로 81, 202호

(심곡동, 국제빌딩)
032-564-1015 활동보조

6
복지콜주야간

보호센터

인천 서구 완정로 64번길 12, 3층 

(마전동, 영남빌딩)
032-715-7942

활동보조

방문목욕

7
인천장애인능력개발

문화센터

인천 서구 심곡동 296-2 

숙원빌딩 3층
032-567-5155 활동보조

8
사랑나누미복지회

서구지회

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64, 307호 

(가좌동, 인하메디컬)
032-577-6623 활동보조

9
인천지체장애인협회

서구지회

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15, 407호 

(검암동, 대림프라자)
032-875-3323 활동보조

10
사랑나누미방문

요양센터

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

102번길 8-12, 705호 

(청라동, 아이케이비즈센터)

032-581-1663 활동보조

08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

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현황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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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

1 금별심리상담센터
인천 서구  원적로 85, 209호

(가좌동, 우신프라자)
032-574-1843

2
E-다솜누리아동발달

센터
인천 서구 율도로 98, 501호(석남동) 032-584-0357

3

검단라파언어심리

센터 부설 

플로어타임연구소

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3-2,

 파크프라자 403호
032-565-7757

4
국제아동청소년

심리발달클리닉

인천 서구 마전동 

영남탑스빌 웰빙타운 203호
032-564-7774

5
김태우 심리언어

연구소 (루원시티점) 

  인천 서구 염곡로 468, 502,503호 

(가정동, 드림타워)
032-821-2752

언어발달

제공기관

6
김경혜심리발달

클리닉

인천 서구 원적로 120,

 인성빌딩 502-403
032-572-3434

발달장애인

부모상담

7 다솜누리아동발달센터 인천 서구 가정로 302, 5층, 6층 070-7767-0357

8
검암 

라파언어심리센터

인천 서구 승학로 574, 201호

(검암동 현우프라자)
032-567-7757

발달장애인

부모상담

9
밝은마음

아동청소년발달센터

인천 서구 승학로 497,

 검암프라자 403호
032-263-4158

10
연세

아동청소년발달센터
인천 서구 장고개로 329, 201호 032-581-1663

11 이솔언어심리센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53, 205호 032-552-7220
언어발달

제공기관

12 꿈비 아동발달센터
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15,

4층 403호
032-562-2280

13
하늘소리

언어치료센터

인천 서구 가정로 361, 

두산빌딩 5층
032-572-8383

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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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

14 한양심리발달연구소
인천 서구 중봉대로 594, 

비전프라자 701호
032-563-5697

15
헬로마미감각통합

발달센터

인천 서구 청마로 167번길 14, 

성경빌딩 4층
032-564-5174

16 휴먼피아
인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-8, 

반안프라자 404호
032-567-7120

언어발달

제공기관

17
희망찬 

사과나무아동발달센터

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88번길 26, 

327호(청라동, 현대썬앤빌테라스)
032-567-6775

발달장애인

부모상담

18
바론

아동청소년발달센터

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4, 

두손중앙프라자 401호,402호
032-565-4690

19
청라 라파 

언어심리센터

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

102번길 10, 

청라리치아노 308호 309호

032-567-7756

20 햇살나무발달센터
  인천 서구 청마로167번길 3, 302호 

(당하동, 대우프라자)
010-7579-8776

21 샤이닝아동발달센터
인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7-21,

 402, 403, 404호 (청라동, 청라더블유)
032-566-1486

22 와이아동발달센터
인천 서구 중봉대로 588, 

청라 센트럴프라자 7층
032-567-4003

23
㈜연세힐링맘 

심리상담언어발달센터

인천 서구 봉오재3로 90, 가정동 7층 

703-704호 (가정동, 한일골드타워)
032-277-7254

24 다온아동발달센터
인천 서구 검단로 500, 302호 

(마전동, 더블유빌딩)
032-715-8244

25
마음과공감 

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

 인천 서구 가정로 437,

301동 307호
032-574-7774

26
한결

아동발달연구소
인천 서구 이음 5로 60, 401호 010-8264-2279

08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

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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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

1
인천장애인

능력개발문화센터
인천시 심곡로 93, 3층 

(심곡동, 숙원빌딩)
032-567-5155

주간/
방과후

2 다지기 에듀케어
인천시 서구 염곡로 472, 403호

(가정동, 대건프라자)
032-562-2144

주간/
방과후

3
김윤서 

주간방과후서구점
인천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11, 

4층
032-715-8361

주간/
방과후

4
서구다올발달장애인

활동센터
인천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24,

204호 (당하동, 그린프라자)
032-567-5532

주간/
방과후

연번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/ (FAX)

1 마전장애인공동생활가정
인천 서구 경명대로698-4,
B/201(공촌동, 대국빌라) 

032-568-8051
(032-568-8051)

2 예그리나공동생활가정2호
인천 서구 연희로28번길17-1, 

301호(연희동)
032-566-5988

(032-566-5988)

3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1호
인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57, 103/203

(검암동, 해피하임빌)
032-563-8004

(032-574-0255)

4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
인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57, 103/303

(검암동, 해피하임빌)
032-563-8005

(032-563-8005)

5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3호
인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57, 103/202

(검암동, 해피하임빌)
032-567-7319

(032-574-0255)

6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5호
인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57, 103/302

(검암동, 해피하임빌)
032-567-7447

(032-574-0255)

7 한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
인천 서구 경명대로698-4, A/102

(공촌동, 대국빌라) 
070-7517-1347

(070-8238-1348)

8 참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1호 인천 서구 여우재로86번길4, 1층(가좌동)
032-575-7156

(032-571-4226)

9 참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인천 서구 여우재로86번길4, 2층(가좌동)
032-575-7156

(032-571-4226)

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황3.

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(1-5)4.

1) 장애인거주 시설 현황(공동생활가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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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/ (FAX)

1
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

(재가복지센터)
인천 서구 드림로 284-8(백석동)

032-569-1240

(032-569-1243)

2 인천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 서구 드림로 284-8(백석동)
032-569-1244

(032-569-1243)

3 태화인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(심곡동)
032-568-3247

(032-568-3271)

4 느티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-11(심곡동)
070-8633-8246

(070-7500-0601)

5 해피로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 서구 가정로125번길12 2층(가좌동) 
032-574-7041

(032-574-8041)

6
구립 서로이음

장애인주간보호센터
인천 서구 완정로 153, 4층(왕길동)

032-567-2365

(032-567-2360)

연번 시설 시설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/ (FAX)

1
서구구립장애인 

직업재활시설

근로

사업장

인천 서구 마중1로 12

(오류동)

032-569-7452

(032-569-7454)

2 인정재활관

보호

작업장

인천 서구 서달로 123번안길 24

(석남동)

032-574-0457

(032-583-4361)

3 예진원
인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

(심곡동)

032-568-3276

(032-568-3267)

4 두드림보호작업장
인천 서구 드림로 284-8

(백석동)

032-569-1267

(032-569-1268)

5 창익
인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-6, 

C동 (원창동)

032-568-1254

(032-575-1254)

6 그린페이퍼

 인천 서구 보듬로 158, 

공존동 103~106호, 

319~321호(오류동)

032-566-8980

(032-566-8981)

7
인천시립

장애인예술단

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37

(원창동)

032-573-0304

(032-573-0305)

8 호인세상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안길 24
032-574-0250

(032-574-0522)

9
꿈돌이

장애인보호작업장

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

102번길 26, 305~6호

032-563-8432

(032-563-8433)

2)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현황  

3)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

08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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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현황  

5)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 현황

연번 시설 시설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/ (FAX)

1
인천광역시장애인

생산품판매시설

장애인생산품

판매시설

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

76번길, 2층 201호

(청라동, 청라디오스텔)

032-464-0183

(032-468-0183)

연번 시설시설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/ (FAX)

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인천 서구 봉수대로 539
032-583-7942

(032-583-7943)


